
비상전원11
정전에 의한 기계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

있는 경우 해당 기계설비에 비상발전기, 비상전원용 수전설비, 축전지 설비, 

전기저장장치 등 비상전원을 접속하여 정전 시 비상전력이 공급되도록 조치

비상전원의 용량은 

연결된 부하를 각각의 

필요에 따라 충분히 

가동할 수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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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전에 의한 기계·설비의 갑작스러운 정지로 인해 화재·폭발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

경우에는 그 설비에 비상전원을 공급해야 하며,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

등에는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.

비상전원/임시 전등 사용 시 위험방지

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방지22
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, 가설의 배선, 이동전선에  

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 

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

1

제2편 안전기준 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08조 ~ 제310조

2024-교육혁신실-866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비상전원 등
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8조
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9조



※ 임시조명등 불량 사례

보호망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

- 전구의 노출된 금속 부분에 근로자가 쉽게 접촉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

- 재료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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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접촉되지 
않는 구조

파손되거나 
변형되지 않는 

재료

절연재

보호망

임시조명

이동식 작업 등 보호망 및 배선 접속부 점검 철저 접지극부 꽂음 접속기(일반용)

전기기계·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33
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

작업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.  

다만, 작업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 경우 예외

1
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0조

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

화상의 우려가 있는 고압 이상의 

충전전로 작업에 근로자를 

종사시키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

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

작업복을 착용

2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비상전원 등
제2편 안전기준

제3장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 제308조 ~ 제310조


